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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인공지능(AI)을 인적 자원 관리에 활용하는 것의 윤리적 및 법적 함의, 특히 채용 과정에서 AI 인터뷰에 초

점을 맞추어 조사합니다. 추론, 학습, 적응과 같은 인간 지능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능력으로 정

의되는 AI는 점점 더 HR 관행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AI가 주도하는 인터뷰를 통해 채용에 AI를 배치하면 효율성과 객관성을 

약속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윤리적 및 법적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AI 알고리즘의 잠재적 편향, AI 의사 결정 과

정의 투명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기존 노동법 및 규정 준수 등이 포함됩니다. 이 논문은 사례 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문헌

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과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AI 기반 HR 관행에서 윤리적 및 법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 결과는 AI가 채용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위험을 완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관행을 보장하기 위해 견고한 윤리 지침과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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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thical and legal implications of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with a particular focus on AI interviews in the recruitment process. AI, defined as the capability of computer programs 
to perform tasks associated with human intelligence such as reasoning, learning, and adapting, is increasingly being integrated into HR 
practices. The deployment of AI in recruitment, specifically through AI-driven interviews, promises efficiency and objectivity but also 
raises significant ethical and legal concerns. These concerns include potential biases in AI algorithms, transparency in AI 
decision-making processes, data privacy issues, and compliance with existing labor laws and regulations. By analyzing case studies and 
reviewing relevant literature,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se challenges and propose 
recommendations for ensuring ethical and legal compliance in AI-based HR practices. The findings suggest that while AI can enhance 
recruitment efficiency,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robust ethical guidelines and legal frameworks to mitigate risks and ensure fair and 
transparent hiring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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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공지능(AI)은 어디에나 존재하며[1],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 활용, 배포 등이 빠르게 진행함에 따라 세

계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추론, 학습 등 

인간 지능과 관련된 작업을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컴퓨팅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적응, 감각 이해 및 상호 작용과 같은 프로세스도 포

함된다. 간단히 표현하면 전통적인 계산 알고리즘은 

전자계산기와 같이 일련의 규칙을 따르고 동일한 작업

을 일관되게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반면, AI 

시스템은 학습 데이터(입력) 노출을 통해 규칙(기능)을 

학습하고, AI는 생성된 방대한 양의 디지털 데이터에서 

새롭고 필수적인 통찰력을 생성하여 다양한 분야 및 

서비스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3].

특히 파급효과 큰 만큼 인공지능은 전 세계 대부분

의 국가에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논쟁이 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인공

지능에 대한 기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학계, 산업, 기

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참여 주체들에게도 중요한 논

의 주제였다. 이러한 논쟁은 기술적, 경제적, 사회정치

학적인 측면과 아울러 AI로 나타나는 윤리적 법적 문

제도 주요하게 논의되어 왔다.

인공지능의 윤리적, 법적 측면에서의 논의는 수많은 

학술 연구의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대부분 상대적으

로 치명적인 분야 및 주요 이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

다. 예를 들어, 임상 및 치료 등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

생하는 AI 의료사고 책임을 중심으로 한 의료분야

[4-6], 미래 군용로봇 및 군사작전, 자율무기 시스템 등

에서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규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방 분야[7-9], 자율주행 시스템의 사고로 인한 책

임을 중심으로 한 교통 분야[10,11] 등에서 주로 다루

어져 왔다. 또한, AI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주요이슈

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피해에 대한 책임[12] 활용에 

대한 책임[13-15], 개인정보 보호 문제[16-19] 등에서 

논의가 주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의 

형법, 민법 관점에서 다양한 법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

다[20].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는 이유는 AI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 시스템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잘못된 의사결

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즉, 앞서 논의된 분야 및 

주요 이슈 등은 사람의 생명과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이슈가 발생한 이후에는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와 질의가 지속되어 왔다[21-30].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

로 “심각하지 않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법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 ChatBot 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기업 내에서 업무 지원을 위한 인공지

능 적용 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인공지능 서비스 설

계, 프로그래밍, 시스템 평가, 활용 효과 등을 중심으

로 연구됐으며[31], 윤리적·법적 논의는 거의 다루어

지지 않은 주제이다. 

한편, 현대의 기업은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

으며, 이러한 변화의 주요 기술로 인공지능이 눈에 띄

고 있다. 기업은 인공지능을 통해 경영, 기술, 엔지니

어링, 조직관리, 인사 등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도

입하고 있으며, 기존 기업이 중심으로 활동하는 영역

에 인공지능을 적용함으로써 자동화 및 고도화를 추진

하고 있다. 몇몇 기업에서는 제조공정에 인공지능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게 시키거나, ERP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예

를 들어, Amazon은 손목밴드를 특허로 출원하였는데, 

이 손목밴드는 창고 내 직원의 활동 및 작업, 위치 등

을 추적하며, 단순히 추적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잘못

된 선반에 접근하거나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을 추적

한다. 이를 통해 작업오류를 최소화하고 작업자의 생

산성 향상과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하게 시킨다[32]. 또

한 많은 기업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 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 및 해석하고 작업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생산설계에 반영하거나 자동화를 통해 별도의 

작업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33].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기업에 확산하리라는 것은 자

명하다. McKinsey에서는 2024년도에 기업의 AI 활용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인공지능 채택률은 72%로 나타

났으며, 이는 2017년도 20% 및 2023년도 55%와 비교

하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34]. 이러한 흐름과 맞춰, 

최근에는 인사관리(HR) 부서를 지원하는 데 인공지능

(AI)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노동력이 필

수자산이 서비스 기반 경제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한 의

사결정 지원은 중요한 형태의 경쟁우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35,36]. Kapo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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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if(2012)는 최근의 비즈니스 환경이 다양한 인력을 

갖춘 더욱 복잡한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인사

관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37]. 인사관리 업무에 인공지

능을 활용하면, 인사관리 전문가를 위한 일상적이면서

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사관리 팀에서는 전략적이고 부가가치 높

은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사관리 업무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인재 중심의 기업경쟁력을 강화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이 기업 인사관리(HR) 분야

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법적 및 윤리적 검토가 미흡한 현실에 주목하였다. 즉, 

그러나 인사관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이 급격하

게 이루어지면서, 필요한 법적 및 윤리적 검토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심각

한” 분야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루었던 것과 달리 

“심각하지 않은”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

라,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인사관리에서 인공지능의 활

용과 법적 및 윤리적 측면을 연계하여 확인하는 것이

다. 특히, 인사관리 지원에서도 최근 지속해서 적용되

고 있는 채용 분야에서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현재의 실태를 평가하고, 잠재적 위험을 식별

하며,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준수되는 방향성을 제안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Ⅱ. 인공지능과 인사관리

인공지능은 인사관리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기술은 채용, 성과 

관리, 직원 참여 및 유지, 교육 및 개발 등의 여러 HR 

기능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의 활용에 관한 결과, 즉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그 영

향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됐다. 기존의 연구를 검

토하여 보면 다양하게 활용됐으며, 이에 대한 주요 논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재확보 및 채용의 활용이다. 인공지능

은 수많은 분야에서 인재확보 및 채용 환경을 변화시

켰다. Bryndin(2019)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선별하는 

회사의 사례를 보고하였는데[38], 인공지능 기반의 채

용 시스템은 이력서를 자동으로 스크리닝하고, 후보자

의 자격을 평가하며,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역

할을 한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합한 후보자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39]. 대표적인 

채용 기능을 설명하면, (1)후보자 선별로써, 기계 학습

과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언어 처리

를 통해 이력서와 지원서의 신속한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지원서를 스캔하고 읽고 평가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 자동화된 채용 시스

템은 인사 채용의 초기 단계를 간소화시켜 인사관리 

전문가가 더 높은 수준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

는다[40]. 실제로, Ahmed(2020)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를 통해 지원자 풀을 75% 줄일 수 있어 지원자의 범

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41]. 

다음은 (2)우수 지원자 식별로써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

자의 직무 프로필을 단순한 요소의 평가보다는 다양한 

자격 요건을 고려한 키워드 및 기준을 통해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은 기업별 원하는 인재상이 

다른데, 이러한 인재상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단순

히 하나의 요소로 평가할 수 없다. 이전에는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를 시도하였다면, 인공지능의 알

고리즘을 활용하여 단순한 지표의 평가에서 벗어난 더 

넓은 맥락을 고려한 평가가 가능하게 한다[42]. 실제 

면접 및 인터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상

호 작용이나 뉘앙스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43,44], 이

를 통해 기업에 적합한 우수 지원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 (3)편견감소로써 채용 과정에서 

무의식적 편견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학력, 지역, 성별, 나이 등에 대

한 고정관념이 큰 국가로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인 판단을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객관

적 판단을 돕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지

원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45].

둘째, 직원의 성과 관리에서의 활용이다. 기업에서 

높은 수준의 업무 효율성, 생산성을 보이는 직원은 기

업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써[46], 직원의 성과평

가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인사 평가는 지표

가 너무 많거나, 성과를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성과를 세분화하고 평가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

다. 인공지능은 직원의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별 

성과평가를 자동화하고, 성과 개선을 위한 맞춤형 피

드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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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높일 수 있다. 대표적인 성과 관리 기능을 설

명하면, (1)일정과 성과 관리로써, 인공지능을 통해 작

성의 성과를 최적화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적과 

개입을 통해 직원을 지원할 수 있다. 먼저 인공지능은 

직원이 성과를 내기 위한 데이터의 정확성을 향상 시

킨다[47]. 이는 기존에 주별/월별/분기별/연별 기간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 실시간으

로 판단하여 성과의 흐름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를 통

해 초기목표와 발생하는 성과를 실시간 측정 및 신속

하게 비교하게 함으로써[48,49] 지속해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2)보상기능으로써, 인공지

능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였다면, 이러한 성과를 바탕

으로 인공지능은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50]. 정기적으로 급여 및 보너스 등의 

데이터와 연계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보상

에 대한 데이터 처리를 더욱 정교하게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직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조직성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51].

셋째, 직원 참여 및 유지에서의 활용이다. 기업이 

조직구성원 개개인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기업이나 인력이 많은 기업 등에서는 조직원 개개인

의 사정이나 감정, 선호도 등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직원의 감정 분석을 

통해 조직 내 분위기와 직원 참여도를 모니터링하고, 

이직 가능성이 높은 직원들을 사전에 식별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를 처리함으

로써, 개인화된 인사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대표

적인 직원 참여 및 유지 기능을 설명하면, (1)인사관리

의 개인화로써, 인공지능을 통해 개인의 필요에 맞춰 

직원의 감정이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서 얻은 데이터를 처리하여 

직원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측정할 수 있으

며, 개인이 조직 문제와 관련된 자세나 기업변화에 대

응한 개인의 반응 등을 측정하여 직원의 기업 내 적응

력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이러한 데

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나은 직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은 (2)역할 재수립으로써, 

인공지능을 통해 조직의 역할 및 직원의 수요에 따라 

지속해서 인적 자원을 재배치 및 고도화하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조직의 역할에 따라 인적 

자원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직원이 직무 전환이나 재교육 등을 통한 

고도화 등을 통한 역할 강화 등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넷째, 직원 교육 및 역량개발에서의 활용이다. 교육

은 기업이 기술발전속도를 따라잡는데 매우 중요하다

[52]. 하지만 실제 직원이 지속적인 전문성을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은 주당 25분 미만으로 교육훈련

의 성과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

라, 인공기능을 기반으로 기반 학습 플랫폼은 직원들

의 학습 스타일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교육 제공은 직원들의 역

량개발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뿐만아니라 지속적

인 추적을 통해 효과측정 등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지

원교육 및 역량개발 기능을 설명하면, (1)맞춤형 교육

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맞

춤형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서술한 

것처럼 교육 시간이 부족한 만큼 인공지능은 직원이 

효과적으로 교육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3,54]. 특히 기업은 직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

큼 적절한 인공지능은 활용은 직원들에게 적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다음은 (2)유지 및 향상 기능으

로써, 다양한 직원의 지식습득과 이에 따른 역량 등을 

지속해서 추적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

다. 뿐만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지속해서 판단

함에 따라 역량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대응이 가능하도

록 돕는다[55]. 인공지능을 통해 개인의 평가와 특성,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재의 역량을 지속해

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인사관리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확대되면서 인사관리 전문가의 역할이 행정업무에서 

전략업무로 변화되고 있다. 전략적인 인력계획 및 관

리와 지속적인 경영을 위한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역할로 업무가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관

리 분야에서는 더 많은 작업이 완전히 자동화되고 있

으며, 기업 자체의 알고리즘을 통해 구동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진 채용 분야에서 현장 

인터뷰 및 고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면접 등에서는 인

사관리 직원이나 전문가에게 의존하고 있다. 실제 현

장에서도 서류상 표절, 오류, 직무역량 분석 등에 인공

지능 활용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고, 지원자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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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검사하기 위한 인공지능 면접 또한 많은 기업이 

도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팬데믹 이후 비대면 

인공지능 면접시스템을 대기업·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원자를 채용하

는 결정 단계에서는 인사담당자, 부서장, 임원,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이를 판단하고 있다. 즉, 현재의 인

공지능 면접은 기존의 서류, 인·적성, 면접의 단계에

서 면접 이전에 활용되는 하나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사람의 판단으로 채용 면접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사회의 요구와 다국적 기업의 인사

관리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면접방식은 지속해서 변화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객관성과 

편향성을 줄일 수 있으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은 인공지능 채용에 대한 수

요가 높아질 것은 기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면접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일어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같은 광범위한 윤리적 문제부터, 

외모, 목소리 등 명시적인 특성으로 나타나는 문제분

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인공지능 면접과 관련되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요 

요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Ⅲ. 인공지능 면접 쟁점요인

인공지능을 통한 면접의 확산과 적용이 활발히 진

행되는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채용이 더 공

정해지거나 부당한 차별이 사라진다는 기대에 대한 보

장은 확실하지 않다. 이는 인공지능의 기술 문제라기

보다는 실제 다양한 요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변수를 넣을수록 효율성이 높아

지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최대한 많은 요소를 넣었을 

경우 그 효과가 높아진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

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령, 출

신지(인종) 등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업에서 요구되는 

준수한 외모나 화법 등에 대해서도 관련 데이터를 반

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요 쟁점요인에 대한 제시를 통해 어떠한 

요인가 쟁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1 신체적 매력

인공지능이 면접자의 외모나 신체적 매력에 대한 

평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는 신체적 매력을 측정으로 지원자의 표정, 

자세, 옷차림 등을 분석하여 면접 태도를 평가하고, 객

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서비스직이나 영업직은 단정한 용모 

및 표정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직무에서는 외모

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기존 실증연구에서도 

신체적 매력이 높은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

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높은 수준의 고용에 효과를 보

는 것으로 나타났다[56,57].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 신

체적 매력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 신체적 매력에 대한 분석은 특정 외모를 선호

하는 알고리즘은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

으며, 이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모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외

모가 주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이 이를 평가

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논의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실제로 얼굴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연구

는 지속해서 연구되고 있고[58,59], 인공지능을 통한 훈

련, 평가 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암묵적인 요인에 

대한 학습과 활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3.2 연령

우리나라는 2009년 3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

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채용 시 연령에 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60].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시민의 포용을 촉

진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연령을 묻는 문제는 많은 국

가에서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통한 영상

처리의 과정에서, 얼굴의 기본특징, 주름, 주름 및 형

태의 변화 등을 측정하고, 이에 통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연령을 추정하게 된다[61,62].

인공지능이 연령이나 경력을 통해 지원자의 경험, 

역량, 잠재력, 연륜을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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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연령이 추정하게 되면서, 반대로 차별 가능성

이 커지게 되었다. 신입 사업의 채용은 상대적으로 연

령이 적거나 특정 연령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타 집단

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연령은 개인정보 문제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침해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연령과 고용에 관한 실증연구에서는 정년에 가까운 

근로자의 경우 채용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실증하면

서, 이는 고용주의 고정관념에 따른 연령차별이 있음

을 설명하고 있다[63].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령

의 추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객관성과 직무 적합성 

판단과 대비하여 차별 가능성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지속해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이다.

3.3 인종

인공지능 면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인종

이다. 실제 채용에서 인종차별은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타 인종에 대한 베타성이 높으므

로 이러한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한다.

인공지능에 인종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청난 논란이 되어 왔다[64]. 실제로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은 흑인에 대해서는 잘 수행되지 않고 백인을 중

심으로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 다른 인종보다는 

백인을 좀 더 쉽게 인식한다[65]. 이러한 과정에서 차

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종차별을 줄이려는 방법은 너무 

어려운 문제이다. 인종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는 타 인종에 대한 풍부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

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인종에 따라 표정이나 의도를 판단기준이나 

범주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많은 인종이 존재

하며, 그에 따른 표정에 대한 값을 확인하는 것은 매

우 어렵다. Muthukumar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인

공지능을 통해 얼굴을 측정할 때 피부색이 어두운 여

성그룹에서 판단 정확성이 낮았으며[66], 다른 연구에

서도 해상도에 따라 얼굴 감지 및 인종에 감지가 어려

워짐을 확인하였다[67,68]. 즉, 다른 인종에 대한 인식 

및 판단율이 낮아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별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타 인종을 위한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

요한 상황이다. 

3.4 언어

현재 기준 인공지능 면접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하

는 분야로써 언어를 바탕으로 적성과 능력을 추정하여 

적합한 후보자를 선출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시

스템에서 언어를 분석하고 지원자를 정확하게 평가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추

정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단어나 어조를 통해 개인의 특성이나 차별 

가능성의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실제 인공지능은 면접 과정에서 언어를 분석하는 

과정은 다른 요소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 

편견의 문제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답변에 

대한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때문에 직무 적합

성을 다양한 정보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모든 면접자에게 동일하게 면접 과정 전반이 일관

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평가를 받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도, 인공지능 면접에서 언어를 분석하는 과정

에서 단순히 내용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조, 단

어 선택 등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후보

자의 판단에 차별 요소가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속성을 가진 단어라고 한다면, 단어 선택에 따라 후보

자의 성향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도 인공지능에서 단어는 성별 편견이 존

재하고 있으며, 억양 등은 출신 지역 등의 추정으로 

인한 차별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Google의 인공지능 언어에서도 여전히 성별 편견이 

존재하고 있었으며[69], 예를 들어 여성은 여성적인 명

사(간호사, 선생님)에 연결하고 남성은 근면과 같은 단

어로 연결된다고 하였다[70]. 이러한 원인에는 인공지

능 기술 설계 및 학습 과정이 대다수 남성이 참여하면

서 나타나는 문제로 추정하고 있다[71].

Ⅳ. 인공지능 면접의 윤리적·법적 영향

기업의 인공지능 면접은 지속해서 확대될 것을 예

상하지만,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

가 발생한다. 앞선 서술한 이슈와 연계하여 기업의 선

택과 관련된 윤리적·법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로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의 추세는 자율성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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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사결정 등

을 인공지능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72]. 

이러한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기존의 정보

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개인정보가 차

별적 요소로써 발생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연령이나 성별, 인종과 같은 문제는 당

연히 정부 또는 규제기관의 기준에 따라 포함되면 안

되며, 이를 근거로 고용의 결정을 내릴 수 없다[73,74].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의 시스템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시스템 알고리즘

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인공지능 시스템 설계를 추

진한 기업이나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확인하기 어

렵다. 인사 채용의 평가 기준 및 세부 지표에 대해서

도 기업 대부분이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

황에서, 인공지능 면접시스템의 알고리즘은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3월 15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의거하여 인공지능을 통한 면접을 

진행할 때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인

공지능(AI)만으로 진행한 면접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설

명·재검토를 요구하거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고 규

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고리즘

을 전체 공개하거나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은 제약이 

있으므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차별 문제를 확인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또 다른 문제로 인공지능의 의도적 및 비의도적인 

대리차별(Proxy discrimination)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

다. 앞선 차별금지법에 따라 면접시 개인정보가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광범위하게 수집

한 데이터는 대리차별의 가능성과 인사관리에도 불공

정한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관련 실증연구

에서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대리차별 추세가 나타난다

고 주장하였다[75].

대리차별이란 최근 몇 년간 법학자들이 논의해 왔

던 주제로써, 일반적으로 “차별속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다양한 속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속성은 합법

적이나 관련성이 낮은 항목, 즉“비차별속성” 등을 

기반으로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비차별속성”인 

우편번호를 생각해 보면, 우편번호에 따라 “차별속

성”인 인종, 소득 등이 추정되며, 이들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비차별속성”을 통해 많은 

차별의 원인으로 적용될 수 있다[76]. 이러한 차별에 

있어 평가 기준에 있어 인간 행위자가 있는 경우 이는 

의도적 차별이라고 하며, 반면, 다양한 데이터를 혼합

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라 한다. 일반적

으로 기업은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 알고리즘을 고도

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폭

넓게 활용하면서 과거에 발생하였던 차별 패턴을 갖는 

편향이 발생하는 때도 존재한다[77]. 

물론 최근 알고리즘의 발전은 간접적인 차별을 탐

색하고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확산하고 있다. 

Pedreschiet et al.(2009)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신용 심

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 의사결정 시스템의 차별

적 증거를 찾을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며[78], Hajian & 

Domingo-Ferrer(2013)는 직접적 및 간접적 차별 편향

을 제거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편향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법적/규제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물론 인공지능 활용과 법적 변화는 지속해서 연계

되어야 함은 자명하며 지속해서 도입되리라는 것은 의

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인공지능 적용에 대한 규제 

전략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Smith & 

Neupane(2018)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이 상용화될 때까지는 포괄적인 법적 개입을 지연시키

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그사이에는 기존의 법적 규

정을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반면, Risslandt(1990)는 

인간의 개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인간과 함께 다양한 

이해와 협력을 하므로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법률

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법적 개입

은 기술적 변화 속도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법적 위험을 관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입

법을 통한 개입과 자발적인 제한이 혼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은 회사의 수준에서 인공

지능 기술 활용에 관한 범위를 제한해야 하며, 근로자

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적 개입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향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와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인공지능과 인사관리와 같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범위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법적인 요소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에서의 인공지능의 기능과 



융합신호처리학회논문지 제25권 제2호, 2024. 

- 107 -

인공지능 면접에 따른 주요 논쟁 사항을 다루었다. 또

한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윤리적·법적 주요 쟁

점 사항 등을 제안하였다. 

채용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에 있어 갈등의 원인

이라는 제한된 데이터임에도 불과한데도, 이를 수천 

명의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는 점이다. 이러

한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잠재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적

인 결과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외모 등을 

이유로 후보자가 필터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각국의 고용법이나 차별

금지법과 충돌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인종차별을 위

한 민권법을 지켜야 하며, 우리나라는 연령차별을 금

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논의에서 현재 기술을 통해 이러한 연

령과 인종 등이 쉽게 감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차별은 매우 미묘한 문제이며, 특히 채용과 같은 문제

는 후보자와 단편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투명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인종, 

성별, 외모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공정성이 도달된다고 하더라도 인공

지능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하위 요소 

및 “비차별속성”에 대한 조합을 평가하는 게 어렵다. 

즉, 전체적인 공정성은 어떻게든 도달할 수 없다. 그래

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현재 한계가 명확한 인공

지능 기술을 면접에 활용해야 하면서, 알고리즘에 전

적으로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기술의 활

용이 확대되면서 특정 법적 문제가 제기되며, 현재 또

는 가까운 미래에 차별을 방지하고 새로운 세대의 법

적 수단이 요구될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에 대한 차별 요소 제거, 대리차별 문제 해결, 인공지

능 활용에 따른 입법 대응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본 연

구는 이를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향후 나가야 

하는 방향성을 일부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면접의 확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불투명한 

인공지능은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

래서 기업은 고용법과 차별금지법을 바탕으로 한, 인

공지능 알고리즘을 설계·활용해야 하며, 이러한 가운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요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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